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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전문 공공병원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② 중기재정지출 2,333억원(국고 2,333억원) 잠정 ③ 사업기간 ’20년～’24년
(1단계 5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업무상질병 연구 및 진료기능 구축으로
질병의 예방과 진단 및 치료기법 개발 필요

ㅇ 중증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재활치료 제공 및 울산·부산지역의 산
재의료 인프라 보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지원

⑥ 성과지표 ㅇ 성과지표명: 산재병원 특성진료 활성화 성과
- 측정 산식: 특성진료 수혜인원/전체진료 수혜인원
․특성진료 수혜인원: 재활집중치료 받은 인원
․전체진료 수혜인원: 연입원환자수 + 연 외래환자수/3

ㅇ 성과지표명: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 측정 산식: 직업복귀자수 / 산재요양종결자수 X 100
․직업복귀자수: 산재요양종결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
현재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취득자수 및 사업자등록증 취득
자수의 합

ㅇ 성과지표명: 노동능력상실률(장해 잔존 최소화)
- 측정 산식: (산재등급별 신규장해판정자 X 노동능력상실도) / 산
재등급별 신규장해 판정자의 합계
․신규 산재장해판정자의 평균 노동능력 상실정도 평가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
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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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7월) 울산 산재모병원(연구·응급의료 중심)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 제출

- (’18. 5월) KDI최종 검토결과 경제적타당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
(B/C값 0.73) 되었으나 다소부족으로 추진불가
- (’18.12월) 전문병원 설치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 (’19. 1월) 300병상 규모 산재 전문 공공병원* 추진(울산시, 기획재
정부, 고용노동부 협의)

* 병원성격 변경: 연구·응급의료 중심 → 직업병·중증재활 및 거점형 산재병원 중심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직업병 연구 및 치료, 중증 산재환자에 전문 재활 치료서
비스 제공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울산·부산권 거
점형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ㅇ 사업물량 :
- 300병상, 4개 건물, 16개 진료과 및 2개 연구소 운영 등 연면적
49,800m2의 시설 건축

⑨ 사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고용노동부)
ㅇ 사업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신청(’19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중기사업계획에 반영(’19년) → 건립(’20～’24년) → 준
공(’25년)

ㅇ 운영주체 : 고용노동부

ㅇ 운영계획 :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운영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재원분담 : 국고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100%(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⑪ 사전용역 ㅇ 사업명 :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
ㅇ KDI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
(B/C값 0.73) 되었으나 다소부족으로 추진불가(’18. 5월)

- 조사기관 : ㈜미래병원경영컨설팅
- 조사기간 : 2012. 7월 ～ 2013. 1월
- 용역결과 :
· 업무상 질병․재해에 관한 임상연구 강화, 산재의료수가제도와 산
재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임상연구능력과 의료기술을 구비한 상급
종합병원 수준 병원 설립 추진
· 중증외상 R&D 기능을 갖춘 대학과 연계하여 공동연구 수행이 필
요하며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울산과학기술대와 협력체계 수립이 가능
· 의료장비의 감가상각이 끝나는 개원 6년차부터 의료이익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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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의 필요성

자를 실현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정한대로 진료실적을 나타낼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고 자립경영이 가능

⑫ 사업기대효과 ㅇ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마련, 임상연구를 통한 치료기법 개발 및
예방기능 강화로 노동자 건강권 보호 강화

ㅇ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직장·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전문장해진단 등 산
재보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전문병원을 통해 산재의료정책 선도

ㅇ 울산․부산지역 산재노동자에 대한 산재의료 접근성 제고, 차별화된 산
재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해 최소화 및 조기 사회·직업복귀 지원

ㅇ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으로 공공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수행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산재의료재활 사각지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병원 부
재 해소

- 민간이 기피하거나 담당하기 어려운 산재의료분야에 대한 적
극적 대응 필요

- 울산지역은 산재병원 접근성이 낮고, 재활전문병원이 없어 전
문 재활치료 제공을 위한 지역적 한계가 있음

-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병 연구 및 치료, 중증 산재환자에 대
한 진단․치료기법 개발․보급을 통해 산재노동자 보호 필요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중장기재활사업계획

-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상 질병 증가, 산재환자의 사
회복귀지원을위한전문재활치료를하는전문병원운영필요

- ‘00년도부터 산재보험 재활중기발전계획 수립·추진 중 (제5차

‘18∼‘22)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기존 산재병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직업병 연구 및 치료를 담당
하고 중증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재활 치료서비스 제공

ㅇ 대구재활병원은 기존 산재병원과 연계하여 급성기 이후의 산
재노동자에 대한 요양 및 통합재활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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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
험시설 설치․운영은 국가의 의무이므로 국가사업에 해당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공단에의 출연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 해당 없음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반영(’19년)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불가능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으로 재원조달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구분 동 사업 대구재활병원 신축 사업
(고용노동부)

사업목적

직업병 연구 및 치료, 중증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재활
치료 기능을 구비한
재활전문병원

근골격계 등 외상성
산재환자에 대한
치료기능을 구비한
재활전문병원 건립

추진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출연

좌 동

사업규모 2,333억원(토지구입비 제외) 744억원

병상수 300병상 250병상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기타 직업병 및
중증재활전문병원 재활전문병원

① 소요 예산 소요예산 산출근거

- 건축공사비: 1,337억원, 설계비: 53억원, 건축감리비: 43억원, 의
료장비비: 270억원, R&D연구 장비비: 80억원, 정보시스템구축비:
70억원, 기타 비용: 61억원, 법인세 419억원 등

ㅇ 예산확보방안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출연으로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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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간부문 협조

시 문제점

ㅇ 울산시민단체 500병상 규모의 “혁신형 공공병원” 요구 민원 발

생 가능

② 지자체 협의 ㅇ 울산시와 협의하여 민원 등은 지자체에서 해소하고 공공병원 건
립 부지 선정 작업 적극 협조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울산시민단체에서 공공병원 규모 및 운영방향에 대한 민원 가
능성은 있으나 공공병원 설립 취지에는 공감할 것으로 예상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 ’20 ’21 ’22 ’23 계

국고 67 586 330 391 959 2,333

※ 토지구입비(부지 미확정, 울산시 제고예정) 제외

② 소요 인력 등 ㅇ 자체 인력 활용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산재모병원 건립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13∼’18년 산재모병원 0.53∼
0.73 0.304 경제성 미확보

※ 경제성 어느정도 확보되었으나 다소 부족하여 최종 무산 결론
(’18.5월)
- 기존 연구·응급의료 중심에서 직업병·중증재활 및 거점형 산재병
원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산재모병원 건립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제출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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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필요시 참고자료 첨부 가능)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무회의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
책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추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10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
조제3항제7호

ㅇ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

- 경제성 평가 위주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사업이 인정받기 어
려운 구조로 경제적 타당성 보다는 보편적 복지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산재 전문 공공병원 설립을 예타 면제사
업으로 신청

ㅇ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어 의료인프라 강화 필요

- 울산시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울산시민의 사회 안정망 역할 수
행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으로 취약계층에 의료복지 및 울산 맞춤
형 의료정책 실현 필요

ㅇ 산재의료재활 사각지대 해소

- 산재병원 접근성이 낮고 민간 재활인증병원도 거의 없어 산재노
동자들의 적절한 재활치료 한계

- 울산과 인접지역을 포괄하는 거점형 재활전문병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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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

2.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② 총사업비
(국고)

비R&D : 3,427 억원
(국고:2,336, 지방비:812, 민자:279)

* 전체 사업비 : 4,061억원
(국고:2,843, 지방비:812 민자:406)

③ 사업기간 ’20년～’24년
(5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인공지능과 산업융합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인공지능 융합 R&D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AI·데이터 기반의 미
래 신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의 구조적 변
화를 촉발하는 계기 마련

ㅇ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① 인프라 조성, ② 일자리 창출형 창업 지
원, ③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등의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① (인프라 조성) 데이터, 플랫폼, 컴퓨팅파워 등이 제공되고, AI기
반 혁신기술 실증이 용이하며 지속발전이 가능한 데이터 중심
개방형 인프라 조성

* 세계 10위권 AI 컴퓨팅파워, AI특화데이터센터, 3대분야실증환경제공

② (일자리 중심의 창업) AI를 활용하여 산업·사회 다양한 분야 실제
문제를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공동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
업지원

③ (R&D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지역 주력산업(자동차, 에너지, 헬
스케어) 중심의 연구개발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제고

⑥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① 일자리 중심의 창업·혁신 지원(비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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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개발·사업화를 위한 인력(일자리 창출 7,000개)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

반으로주력산업기업(창업500개)의국내외시장진출(매출액2,960억원) 촉진

②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R&D)

· 산업융합 R&D 수행을 통한 미래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 달성을위

해, ‘대중소Bridging성공250건, AI코어컴포넌트활용3,000건및Data SET 활

용 7,000건, 기술이전 150건’을성과목표로설정

ㅇ 측정 산식

① 일자리 중심의 창업·혁신 지원

· (성과지표 1 : 창업건(수)) 창업기업수합계

· (성과지표 2 : 창업 결과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건(수))  창업기업수
(1,000개사)×4인(최소인력), 사업화 지원 기업수 (1,500개사) × 2인 (지원성
과) (Stand up 수혜기업, Start up 수혜기업, Scale up 수혜기업)

· (성과지표 3 : 창업기업의매출액) 지원기업매출액합계

②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 (성과지표 1 : Data SET 활용건수) 연간Data SET 다운로드수측정

· (성과지표2 : AI코어컴포넌트활용건수) 개별연구분과별기술개발건수*1

· (성과지표3 : 대·중소Bridging성공건수) 각사업별기술합병성공수합계

· (성과지표 4 : 기술이전건수) 각사업별기술이전수합계

ㅇ측정 방법
<성과목표별 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목표 구분 성과지표 측정방법

일자리 중심의

창업·혁신

사회적 지표
창업기업 배출(수) 동 사업을 통한 창업기업수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신규 일자리
창출건(수)

4대 보험가입증명원 (당해년도
신규 채용인력)

경제적 지표 기업 매출액 부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기술적 지표

Data SET 활용

건(수)
사업기간 동안 공개된 Data
SET 다운로드 수 측정

AI 코어 컴포넌트

활용 건(수)
각각의 기술에 대해 핵심 내용
사용 성과를 측정

사회적 지표
대·중소 Bridging

성공 건(수)

사업 기간 동안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기술 합병 성공
수 집계

경제적 지표 기술이전 건(수) 사업 기간 동안 기업에게 기술이전 수 집계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등에서
제시하는 정책목표의 달성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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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4대 전략 중 ‘전략3. 과학기술이 선
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중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
(과제11)*와 연계

* 추진과제중 ‘인공지능 기술기반 확보’, ‘데이터 공유·활용역량 강화및 데이터활
용기반구축’ 및 ‘신기술·신비즈니스의제도적·실증적생태계구축’과연관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중장기 정책방향 중 ‘1. 글로벌 수
준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와 ‘2.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
진’과 연계

②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자 하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부합

- 인공지능 R&D,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
도하고자 수행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션과 부합

-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를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과
도 관련성이 높음

③「인공지능 R&D전략(’18.5.15)｣와「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 로
드맵(’19.1.16)」에서 강조한 AI와 타 기술 분야(AI+X) 혁신 시너지 확
보와 AI+산업응용, 개방·협력형 연구기반 조성* 등과 직접 연계

* 대학중심의산합협력연구거점마련과인공지능혁신자원통합제공환경구축등

④ AI 혁신서비스 창출 및 생태계 조성 가속화를 위한 ‘AI기술 자체를 중
심(인재, 기반포함)으로, 기술파급력이높은일부서비스‧산업분야

- 과학기술이선도하는신산업·일자리창출

- 글로벌수준의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국가상위계획]
Ÿ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Ÿ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 과학기술과 ICT로열어가는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주요 정책방향

- 인공지능 산업융합(AI+X) 촉진 및
개방·협력형 연구기반 조성 등

- 인공지능 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범부처중장기전략

Ÿ인공지능 R&D 전략

Ÿ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 로드맵

[ 국가 상위계획, 과기정통부 정책 및 범부처 중장기 전략과의 연계성 ]

ㅇ 추진 경위

① 사전준비

- 국정과제 반영(’1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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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內 지역공약이행 방안에 반영

* 인공지능기반과학기술창업단지조성

- 사전 기획을 위한 예산(지역특별회계) 10억원 확보(’17. 11)

- 예타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18. 04∼)

· 기술창업단지조성을위한인공지능산업동향조사･분석(’18. 04∼’18. 11, ㈜

디파트너스)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형집적단지조성사업｣ 사전기획‧연구(’18. 07∼’18. 12,

광주컨소시엄(GIST, GITCT, KTL,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형집적단지조성｣ 예타평가컨설팅및사전분석(’18.

08∼’18. 12, ㈜캡스톤브릿지)

② 기획위원회의

- 총괄기획위원회 발족('18.07.27)

- 제1차 총괄기획위원회의(’18.08.16, 연구개발·인력양성·창업지원)

- 연구개발 분과
· 지역전문가 연석회의('18.09.28)

· 연구개발분과 기술위원회 1차회의('18.11.12, 헬스케어)

· 연구개발분과 기술위원회 1차회의('18.11.12, 자동차)

· 연구개발분과 기술위원회 1차회의('18.11.13, 에너지)

· 연구개발분과 기술위원회 2차회의('18.11.16, 자동차)

· 연구개발분과 기술위원회 2차회의('18.11.20, 헬스케어)

· 연구개발분과 지역전문가 기술위원회의('18.11.27, 자동차)

· 연구개발분과 지역전문가 기술위원회의('18.11.29, 에너지)

· 제2차연구개발 총괄기획위원회의('18.11.29)

- 인력양성 분과
· 인력양성분과 자문위원회 1차(’18.09.17)

· 인력양성분과 자문위원회 2차(’18.09.28)

· 인력양성분과 자문위원회 3차(’18.10.11)

· 제2차인력양성분과 기획위원회의(’18.11.20)

· 인력양성분과 자문위원회 4차(’18.11.26)

· 인력양성분과 자문위원회 5차(’18.11.27)

· 인력양성분과 자문위원회 5차(’18.12.04)

- 창업지원 분과

· 제2차창업분과 기획위원회(’18.10.10.)

· 제3차창업분과 기획위원회(’18.10.26.)

· 제4차창업분과 기획위원회(’18.11.8~9)

- 인프라 조성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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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인프라분과 기획위원회의(’18.07.02)
· 제2차 인프라분과 기획위원회의(’18.07.23)
· 제3차 인프라분과 기획위원회의(’18.07.30)
· 제4차 인프라분과 기획위원회의(’18.08.06)
· 제6차 인프라분과 기획위원회의(’18.08.20)
· 제7차 인프라분과 기획위원회의(’18.10.01)
· 인프라분과 자문위원회의 1차(’18.11.15)
· 인프라분과 자문위원회의 1차(’18.11.21)
· 인프라분과 자문위원회의 1차(’18.11.28)

③ 기획 타당성 검토회의

- 제1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 타당성 검토회의(’18.08.27)

-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 타당성 검토회의(’18.10.31)

⑧ 사업내용
ㅇ (총사업비) 총 4,061억원(국비 2,843억원, 지방비 812억원, 민자 406억원)

- (비R&D) 인프라 조성 2,697억원(5년, ’20년 408억원)

- (비R&D) 창업보육프로그램 730억원(5년, ’20년 106억원)

- (R&D)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634억원(5년, ’20년 108억원)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억원) 4,061 2,843 812 406

기반
구축

- 공간건축
- 실증장비 구축
- 데이터센터 장비비

2,697 1,788 739 170

기타 - 창업 보육프로그램 730 548 73 109

과학
기술
개발

-응용․개발분야과학기술개발 634 507 0 127

ㅇ 세부내용

- (인프라 조성) 3대 산업분야(에너지, 헬스, 자동차)실증·기업동과 데
이터센터 등 글로벌 수준의 최첨단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 기업동 : 대‧중‧소기업 협업 프로젝트실, 입주공간, 시제품 제작실,
전시실, 인증지원 등
· 실증동 : 미래자동차 환경 및 모의실험실, 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에
너지 발전소, 헬스케어 검진, 체험장 등

· 데이터센터 : 세계수준(10위권) AI 컴퓨팅파워제공, 데이터클라우드 저
장, 통합운영센터

- (일자리 중심의 창업) 기업 수요 맞춤형 AI 창업, AI 창업 가속
프로그램 지원, AI Real Data 확보‧제공을 통해 AI 특화형 창업
및 기업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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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Playing Lab을 통해 AI 기업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고, 신

속 성장할 수 있도록 3단계 지원체계(아이디어 발굴→개발‧실

증→사업화) 구축

· 예비창업자 대상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내 사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창업‧비즈니스 지원, 데이터 유통 플랫폼 구축 운영, 대중소 기업 연
계 추진

-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 등 광주의 강
점 산업 분야와 연계한 수요 중심의 사업화 지원기술, 他 산업 융
합 응용연구개발 추진

· (에너지) AI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에너지 재난 사전예방 및 빠른 복구시
스템 개발, 에너지 수요 조절 및 에너지 재생 기술 개발 등

< 에너지 분야 주요 과제 리스트(예) >

깨끗한 에너지 
재생에너지/분산전원(ESS/EV)/에너지수요 BTM 단위 모니터링 
및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우리 동네 친환경 에너지 예측/예보 
기술 개발

똑똑한 에너지 에너지 빅데이터 수집 및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우리 동네 맞춤
형 에너지 자율운영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안전한 에너지 AI기반 사전예방 및 빠른 복구 에너지 재난 대응 플랫폼 구축

경제적인 에너지 에너지 프로슈머 빅데이터 분석 및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P2P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개발

· (자동차) 이동체 주행환경 AI 데이터 획득 시스템, 차량용 설명가능한분
산형 데이터 집중장치, 탑승객 맞춤형 지원 시스템 개발 등

< 자동차 분야 주요 과제 리스트 (예)>

차량
특정 목적 차량을 위한 맞춤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개발

심화 인공지능을 위한 맞춤형 융복합 센싱 및 데이터 러닝 기반 
서비스 기술 개발 

인프라
악천후 등 외부환경 대응 가능한 V2X 기반 Connected 플랫폼 개발 

차량 외부 주행 환경 3D 동적 모니터링 및 지능형 서비스 기술 개발 

사람
전기자동차 기반 미래 AI 차량의 사람 중심 지능화 기술 개발 

탑승객 개인 맞춤형 내부 환경 서비스 기술 개발 

· (헬스케어) 건강상태 모니터링, 복합질환 관련 유전변이 예측 시스템 개
발, AI기반 수면무호흡증 진단 기술 개발 등

< 헬스케어 분야 주요 과제 리스트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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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정신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 예방기술 개발

치료 신약개발을 위한 AI 기반 타겟 발굴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

예방 다중센서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신건강 및 수면 피드백 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
건강노화 및 맞춤 재활을 위한 AI기반 차세대운동 장치 개발

정서적 안정을 위한 AI기반 공감서비스 제공기술

예측 및 진단 노화 질환 예측 및 진단을 위한 유전체 기반 AI 시스템 

⑨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ㅇ (주관부처) 과기정통부는 사업 추진방향 수립과 정책적 의사결정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R&D 관련방향수립과타분야데이터공유·확산

으로 4차산업혁명대응

ㅇ (지자체) 광주 주력산업인 에너지·자동차·헬스케어 연계 인공지능 산업융
합집적단지 조성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이슈 해결 전략 수립

* 산업적·기술적·인프라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역이 가진 특장점을 살려 인

공지능을접목한지역역량강화전략도출

ㅇ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감독 등 총괄, 사업단
평가, 성과관리‧확산 지원 등

ㅇ (운영·자문위원회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의체) 사업 추진에 관
한 방향성 수립 및 주요 의사결정

* 주관부처, 전문기관, 지자체, 진흥기관, 기획위원회등으로구성

* 사업수행자간주기적인위원회개최를통해사업단의추진방향등조정

ㅇ (사업추진단) 연구개발·인프라조성·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ㅇ (관리그룹) 사업성과 현장 적용 및 활용 등을 위한 지원

ㅇ (운영체계)사업 추진을 위해 ‘AI 산업융합단지 사업단’과 기술자문을 위
한 ‘기술자문위원회’를설치하여, 중점추진사업의효율적으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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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재원분담율

- (전체) 국비 70%(2,843억원), 지방비 20%(812억), 민간 10%(406억원)

- (비R&D) 국비 68%(2,336억원), 지방비 24%(812억원), 민간 8%(279억원)
- (R&D) 국비 80%(507억원), 민간 20%(127억원)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운영비는 입주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임
대료 등으로 자체 조달하고 일부 국비·시비로 보조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1(수행년도) : 통합컨소시엄*(2018)

* (주관) 광주과학기술원, (참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
술시험원, (위탁)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ㅇ 용역결과 : 사업 세부내용 사전기획 및 검토를 통해 예타 추진
효과성 제고

ㅇ 조사기관2(수행년도) : ㈜디파트너스(2018)

ㅇ 용역결과 : 국내ㆍ외 인공지능 시장 종합분석 및 국내 정책사업
추진 방향 검토

ㅇ 조사기관3(수행년도) : ㈜캡스톤브릿지(2018)
ㅇ 용역결과 : 경제성 확보 전략 마련 및 예타 추진을 위한 사업

타당성ㆍ경제성 사전 점검

ㅇ 조사기관4(수행년도) : ㈜지능정보산업협회(2018)
ㅇ 용역결과 :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데

이터생태계 구축방안 조사 분석

 사업기대효과 ㅇ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혁신)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지역주력
산업에 AI를 활용하여 생산과정 최적화, 제품 혁신, 비용 절
감 등 효율성 극대화

ㅇ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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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지역 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
는 지역 기반 AI 활용 서비스 촉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 AI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
상시키는 기술로 지역의 AI 역량과 삶의 질이 비례적 증가 전망

* 지능화 혁신을 선도할 경우 ’30년까지 최대 730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

ㅇ (과학기술 발전) 인공지능 분야 투자 저조, 기술력 취약 등으로 주요
국 대비 뒤쳐져 있는 국내 인공지능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작용

① 사업추진의
시급성 ㅇ 인공지능 주요국 대비 시작단계*인 국내 인공지능 사업을 활

성화하기 위해 대학 중심의 인공지능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시급

* 인공지능 개발업체의 영세성, 테스트베드와 제도적 지원 미약

- 주요국들은 국가의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 중심의 인공지능 생
태계를구축하여* 인공지능스타트업(Start-Up)을 적극적으로육성중

* 대학과 인공지능 저명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소와 연구인력을 육
성하고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 캐피털을 통한 창업
지원으로 다수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

- 또한 세계 100대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 많은 수의 기업이 대학 연구 프
로젝트에서 스핀오프(Spin-Off)된 형태*

* 말루바, 누토노미, 죽스, 디스패치, 다크트레이스, 어펙티바, 아톰와이즈 등
은대학연구진들이개발한알고리즘으로비즈니스모델을 창출

- 인공지능과 주력산업의 융합을 통해 시작단계인 국내 인공지능 산업을 선
진국 수준으로 견인하기 위해, 기술과 핵심인프라 및 창업지원 기능을 한
곳에 집적화한인공지능기반 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시급

ㅇ (국내외 주요환경 변화) 인공지능 주요국들은 클러스터 혹은
산업단지 등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생태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시
장·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전략 수립

- (미국) 고도화된 인프라 시설과 기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창업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와
창업이 활성화 됨*

* 실리콘밸리는 높은 인공지능 기술경쟁력과 막대한 자금 및 인프라를 바
탕으로스타트업이활발하게육성되고있으며, 페이스북·구글·우버등의대기
업으로부터 인수합병(M&A)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캐나다) 주요대학을중심으로클러스터를형성하여인공지능, 자율주행,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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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등의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 토론토대학(인공지능), 맥길대학(로봇), 워털루대학(자율주행) 등으로부터 가
시적 성과 창출

- (중국) 중앙정부중심으로 ’30년까지인공지능산업경쟁력향상을위해핵심기
술, 시스템및지원플랫폼등을보유한산업체인과산업클러스터구축

- (한국) ’18년05월인공지능R&D전략을수립하고, ①세계4대인공지능강국도
약, ②우수인재5천여명확보, ③인공지능데이터 154억건구축등을통해
인공지능산업생태계를조성하고자함

[ 캐나다 인공지능 생태계 ] [ 인공지능 분야 100대 스타트업 ]

ㅇ (제반여건 성숙 여부) 국내 인공지능 기술수준, 핵심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며, 투자도 미미한 수준

- (기술수준) 인공지능 최고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대비 78.1%의 기술 수
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조사대상 5개국 중 최하위* (IITP,
2018)

* ’17년기준, 미국(100%) > 유럽(88.1%) >일본(83.0%) >중국(81.9%) >한국(78.1%)

- (핵심인프라)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인력과 양질의 데이터가 필
수적이나,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 내 인력·데이터·컴퓨팅 등 취약

* ICT 종사자 722명을설문조사한결과, 연구인력(71.1%), 데이터(56.8%), 컴퓨팅파워
(49.8%) 순으로매우부족하다고조사(IITP, 2018)

- (투자) ’16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약 6조원이 투
자되었지만, 국내 인공지능 벤처 투자금액은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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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수준 ] [ 국내 인공지능 핵심인프라 수준 ]
자료: IITP(2018)

② 중장기 계획
과의 연계성

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등에서 제

시하는 정책목표의 달성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4대 전략 중 ‘전략3.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
산업·일자리 창출’ 중 4차 산업혁명대응기반 강화(과제11)* 지원

* 추진과제중 ‘인공지능기술기반확보’, ‘데이터공유·활용역량강화및데이터활용

기반구축’ 및 ‘신기술·신비즈니스의제도적·실증적생태계구축’과연관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중장기 정책방향 중 ‘1. 글로벌 수
준의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와 ‘2. 전산업의지능정보화촉진’을지원

* 추진과제중 ‘미래경쟁력원천인데이터자원의가치창출’, ‘지능정보기술기반확

보’, ‘국가근간서비스에선제적인지능정보기술활용’ 및 ‘지능정보산업생태계조성

을통한민간혁신파트너역할수행’ 등과연관

-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內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사업은 국정과제 연계 광주지역 공약과
제로 반영

* 인공지능등4차산업혁명핵심기술개발, 신산업육성, 기술창업등을추진

- AI 기술혁신 투자전략을 토대로 국내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AI 기술력 확
보를 위해「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R&D」전략 추진

* 국내 AI 우수인재를대상을글로벌기업내부에서우수인력과함께리얼데이

터에기반한AI연구를집중지원할예정

- I-Korea 4.0 실현과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를 위한「AI
R&D 전략」수립

* 4차산업혁명대응계획(I-KOREA 4.0)의실현을위해세계 4대 AI강국도약, 우

수인재5천여명확보, AI데이터1.6억여건구축을목표(∼’22)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본 사업의 목적 및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기 추진되고 있는 유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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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유사․중복성) 업은 없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 중 인공

지능 융합연구센터 지정 사업과 연관이 있으며, 사업내용 및 범위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

*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인공지능 산학협력이 활성화된 대학 중심
으로 AI 융합연구센터 지정‧운영(‘19년 2개소/11억원 지원)

- (차별성 및 연계성) 본 기획사업과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는 최

종 사업목적의 차이에 따라 수혜자에게 지원되는 사업범위와내용측

면에서차별성을보이며,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융합분야 R&D에서 추진

되는 일부 과제들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 가능

구분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동 사업)

인공지능
융합선도프로젝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사업비(억원)
4,061억원

(1개 집적단지)
470억원

(총 5개 센터)

기투자액 - ’19년 신규
사업기간 ’20년~’24년(5년) ’19년~’23년(4년)

사업목적

지역주력산업(자동차·헬스,
에너지) 융합 및 AI 기반
기술창업을활성화하기위해
인공지능 ‘인프라’ 기반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AI인프라 구축)

다양한 산업분야 AI 적용
및 서비스·제품개발을
위해 대학 중심으로
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산업응용분야AI 활용 지원

세부내용

- 데이터센터등 AI 특화
대규모인프라조성
- 인공지능전문창업지원
- 융합형연구개발및실증
(자동차·헬스·에너지등)

대학의 AI 연구역량 기반
산업 특화 AI 학습용데이터
정제 기술, 기계 설비 진단·
제어 공통모듈 등 AI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대상
대학, 기업, 지자체,

출연연 등
대학 산학협력단 등

< 본 사업과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 비교 >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부지 확보, 규제특구 신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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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의 적합성

담 조직 마련 등이 과제 성공에 필수이며 이 건에 대해서 광주
시와 협의하였고 시에서 지원 예정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입법예고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

(중기부)’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됨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한 등의 법적 위험요인을 대응

- (지역특구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

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 대상으로 도입하

고, 지역의 혁신성장 사업 및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

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 (정보통신융합법)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인 정보통신분야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출시 지연 문제를 실증규제특례

등으로해결하여기업의자유로운시장활동지원

구 분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실증규제특례 ○ ○

임시허가 ○ ○

신속처리 ○ ○
일괄처리 △ ○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한 완화 ○

개별 산업별 특례 ○

<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주요개정내용 비교 >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미국·중국·일본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
리도 AI 집중 육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존 산업들을 고부가가
치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서둘러야 함

* (미) AI 기초연구에 ’13～’23년(10년)까지 30억 달러투자예정(’13년 발표)

* (일) AI 기초․응용연구에’16～’26년(10년)까지1천억엔투자예정(’16년발표)

ㅇ 인공지능 R&D 전략(’18. 05,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수립

- 향후 5년간(’18~’22년) 2.2조원을 투자하여, (기술) 세계 4대 인공지능
강국 도약, (인재) 우수 인재 5천여 명 확보,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154억 건 구축을 전략목표*로 제시

- 인공지능 R&D 전략목표달성과시작단계에진입하고있는국내 인공
지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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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규모 및 확보방안 

① 재원계획 ㅇ 총 사업비 4,061억원(국비 2,843억원, 지방비 812억원, 민자 406
억원)을 지방비 및 광주시비, 민간 자본 유치 등으로 충당

구분 총사업비

대항목 소항목 합계 국고 지방비 민자

연구개발( 15.6%) 634 507 - 127

연구시설
및 장비
(66.4%)

시
설

공사비
(부지매입비 포함)

1,076 538 538 -

기 타
(공사비의 12%)

107 36 71 -

합 계 1,183 574 609 -

장
비

일 반 장 비
(연구개발실증장비)

496.0 347 50 99

특 수 장 비
(데이터센터장비)

1018.0 867 80 71

합 계 1,514 1,214 130 170

합 계 2,697 1,788 739 170

기 타 (18.0%) 730 548 73 109

합 계 4,061 2,843 812 406

<국가연구개발사업 소요재원 >
(단위: 억원)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ㅇ 혁신성장 전략투자 핵심분야에 인공지능 포함(’18. 8, 혁신성장 관

계장관 회의)

- AI를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핵심과제로 선정하고,

‘AI핵심기술력확보’, ‘AI개발인프라확충’, ‘혁신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키

로 발표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미반영
* 균형발전 특별회계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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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해당없음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해당없음

< 인프라 조성 및 창업 지원 >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0 ’21 ’22 ’23 ’24

합 계 3,427 514 989 848 731 345

국 고 2,336 365 657 567 487 260

지방비 812 91 252 223 196 50

민 자 279 58 80 58 48 35

< 총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0 ’21 ’22 ’23 ’24

합 계 4,061 622 1,109 982 865 483

국 고 2,843 452 753 674 594 370

지방비 812 91 252 223 196 50

민 자 406 79 104 85 75 63

* 연차별 비율계산 시 반올림 상황에 따른 일부 조정
② 소요 인력 등 ㅇ 과제 총괄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GIST,

DGIST 등 과기특성대 등) 책임급 이상 인력 연간 약 30여명
필요

- 광주 지역 출연연과 대학의 인재는 물론 전국 인공지능 우
수 인재 초빙을 통해 필요 인력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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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필요시 참고자료 첨부 가능)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침체되고 있는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해 지역주력산업에 4차 산업혁명

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시급

* AI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범용기술로 미국·중국·독일·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AI육성을 위해 국가적인 총력을
집결 중에 있음

☞ AI+지역주력산업 융합을 위한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을 2020년부터 시급히 추진하여 미래 신산업 융성은 물론 지

역경제·일자리 혁신 추진 필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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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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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경춘 국도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건설사업 (일반국도)

② 총사업비
(국고)

8,613억원
(국고 : 8,613)

③ 사업기간 19년～29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서울～춘천 구간의 교통량 분산효과 및 주변도로 교통혼잡 완화

ㅇ 향후 춘천권 관광시설 등으로 급증하는 교통량 해소, 경기․강원
지역 추가적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사전기획연구('17, 국토부)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 강원 춘천시 서면 당림리

ㅇ 사업물량 : 연장 32.9km, 4차로 신설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서울․원주지방국토관리청)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면제)→기본 및 실시설계(2년)→공사(8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재원분담 : 국고 8,613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용지비 100%, 공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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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국가

 사전용역 <사전기획연구 용역>
ㅇ 조사기관 :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ㅇ 조사기간 : 2016. 7 ～2017. 5
ㅇ 용역결과 : B/C=0.74

⑬ 사업기대효과 ㅇ 서울~춘천 구간의 교통량 분산효과 및 주변도로 교통혼잡 완화
ㅇ 고속화도로 신설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 : 첨두시 약 50분 → 25분
ㅇ 경기도 가평, 강원도 춘천 지역의 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수요 유
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서울-춘천-양양 고속도로 개통(’17.) 후 급격한 교통량 증가로 대
체도로인 국도46호선 남양주～춘천 간 국도의 교통량 증가 발생
(대체도로 필요성 제기)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해당없음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해당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공사비 : 국비지원 100%, 보상비 : 국비지원 100%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19～23 중기재정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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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사전기획연구(‘17.5) 결과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까지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계

정부 8,613

계 8,613

② 소요 인력 등 ㅇ -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본 노선 통과지역이 경기도-강원도 경계지역으로 산악지가 많
으며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ㅇ 가평군은 지역낙후도 순위 93위(’18, KDI)

* 특히, 도로율 부문은 160위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경기도 가평, 강원도 춘천 지역의 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
수요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전기획연구(‘17.5)시 지제체와 노선협의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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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해당사항 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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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해선 단선 전철화 (포항~동해)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② 총사업비
(국고)

4,450억원
(국고 : 4,450)

③ 사업기간 19년～22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동해선 전구간 일괄수송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효율화 제고
ㅇ 철도 수송에 유리한 컨테이너 및 철강화물 물동량 발생
지역으로 서해선과 연계하여 대량․일관 수송체계 구축으로
철도효율 향상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 철도 서비스를 통한 철도수요 증가량
ㅇ측정 산식 : 시행시 철도수요 - 미시행시 철도수요
ㅇ측정 방법 : 미시행시 대비 시행시 철도수요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1.4)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6)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사전타당성조사(`15.12)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경북 포항～강원 동해 단선비전철→단선전철화

ㅇ 사업물량 : 포항∼동해 간 178.7km 단선전철화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예비타당성조사(면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사업실시계획승인→용지분할 측
량→용지매입→공사착공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정액 지원

ㅇ 재원분담 : 국고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10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철도영업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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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미정(향후 선정)
ㅇ 운영계획 : 운영주체 선정 후 수립 예정

 사전용역 ㅇ 동해선 전철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 한국철도시설공단(‘15.12), B/C 0.85～1.50

⑬ 사업기대효과 ㅇ 부산∼강릉간 일괄 수송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고속의 철
도서비스 제공

ㅇ 장래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
여 최단거리 운송을 통한 물류 수송시간 절감

ㅇ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지역낙후도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

ㅇ 전철화에 따른 도로 및 철도의 미세먼지 감소 및 소음 절감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동해선 전철화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 계획기
간 중 포함된 사업으로 국가철도망 상위계획 실현을 위해 사
업 추진이 필요

ㅇ 건설중인 동해선 포항~삼척 비전철(`20완공예정) 사업과의 연
계성 등을 감안시 현 시점에서 철도 연결의 효율성 도모 필요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유사한 기존 사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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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의 적합성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사전조사 결과

ㅇ 예산확보방안 (기재부 협의에 따라 조정)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 ’20 ’21 ’22 계

정부 19 1,261 1,682 1,488 4,450

계 19 1,261 1,682 1,488 4,450

② 소요 인력 등 ㅇ 근거없음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16개 시도

- 지역낙후도 : 경상북도 13위, 강원도 14위
- 재정자립도 : 경상북도 14위, 강원도 13위

ㅇ 170개 자지체
- 지역낙후도 :
(경상북도) 포항시 40위, 영덕군 161위, 울진군 131위
(강 원 도) 삼척시 128위, 동해시 83위

- 재정자립도 :
(경상북도) 포항시 23위, 영덕군 159위, 울진군 96위
(강 원 도) 삼척시 131위, 동해시 107위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생산유발 7,933억원, 부가가치유발 3,209억원,
고용유발 5,338명, 취업유발 6,098명

ㅇ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2,338억원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임

ㅇ 철도건설법 제20조에 의거 일반철도는 국고로 부담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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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포항～동해 전철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KDI(‘18.4), B/C 0.59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없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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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② 총사업비
(국고)

46,562억원
(국고 : 46,562)

③ 사업기간 19년～26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신설하여 경남·
북 내륙과 서부경남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확대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김천～거제(172.4km) 구간을 건설하여 경부고속선 연계를 통
해 수도권∼거제(435.4km)를 2시간 40분대 연결
* 거제역 위치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시 확정

ㅇ 사업물량 : 연장 172.4km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예비타당성조사(면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사업실시계획승인→용지분할 측
량→용지매입→공사착공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재원분담 : 국고 100%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100%(일반철도)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철도영업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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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미정(향후 선정)
ㅇ 운영계획 : 운영주체 선정 후 수립 예정

 사전용역

⑬ 사업기대효과 ㅇ 조선산업 구조조정 촉진 및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기반 일자
리 창출 및 지역 경제위기 조기 극복 지원, 국가균형발전 기여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통영, 거제, 창원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경제위기 극복 및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 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효과성이 매우 크
므로 조속히 추진 필요

* (경남) 통영․거제․창원, (전북) 군산, (전남) 영암․해남, (울산) 동구

** ‘16년부터실업률급증하여, ’18상 기준실업률거제(1위, 7%), 통영(2위, 6.2%)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유사한 기존 사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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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의 적합성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예산확보방안 (기재부 협의에 따라 조정)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 ’20 ’21 ’22 ’23 ’24 ’25 ’26 계

정부 70 839 2,543 8,982 9,149 10,447 8,616 5,916 46,562

계 70 839 2,543 8,982 9,149 10,447 8,616 5,916 46,562

② 소요 인력 등 미 정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본 노선 통과지역이 경북·남 내륙지역, 서부 경남지역으로 타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지역낙후도 순위) 16개 광역시·도 중 경북 13위, 경남 8위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이동시간 단축(4시간 30분 → 2시간 40분)에
따른 접근성이 확대되어 남해안 관광지역 육성, 지역일자리 창
출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임

ㅇ 철도건설법 제20조에 의거 일반철도는 국고로 부담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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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14. 1∼‘17. 5 :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부족, B/C = 0.72, AHP = 0.429)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13년 하반기 예타 신청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

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해당사항 없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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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5,234억원
(국고 : 2,461 도공 2,773)

③ 사업기간 ‘19년～’29
(공사 7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울산 도심의 교통정체 해소 등을 위한 외곽순환도로 건설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국가도로종합계획(‘16～’20)
-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
ㅇ 사업물량 : 14.5km, 4차로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12개월)→기본설계(14개월)
→실시설계(18개월)→공사시행(신설 7년, 확장 5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보조 (국비에 따른 도공 매칭)
ㅇ 재원분담 : 국고 4,472억원, 도공 2,773억원, 지자체 2,620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용지비 100%, 공사비 4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한국도로공사 운영(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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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한국도로공사
ㅇ 운영계획 : 전국 고속도로망을 하나로 묶어 통합채산제 운영

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한국도로공사
ㅇ 조사결과 : B/C=0.70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경부선 미호JCT∼ 부산울산선 범서IC,
10.5km) 구간의 예타결과(‘17.9, KDI) B/C 0.53 결론

⑬ 사업기대효과 ㅇ 울산 도심 교통혼잡 해소* 및 산업단지 연계 강화 등 산업기능 

지원으로 지역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유도

   - 울산시는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선 없는 지역이며, 미포 등 

18개 산업단지**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 가능 

   * 주행거리 13.2km(38.5→25.3km), 주행시간 30분(50→20분) 단축, 물류비 90억원/연 절감

  ** 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석계․이화․중산․매곡․모듈화 일반산업단지 등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최초 예산요구 : 2019
- 타당성조사(2019) → 기본설계(2020∼2021)
→ 실시설계(2022∼2023) → 공사(2023∼2029)

* 설계 및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추진필요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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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의 적합성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연차별 투자규모) 및 유사 고속
도로 건설사업 연차별 투자실적 참고

ㅇ 예산확보방안 : 국고출자 +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소요 예산> (단위: 억원)

’22까지 ’23 ’24 ’25 ’26 ’27 ’28 ’29 계

정부 197 148 443 418 418 418 320 99 2,461

도공 222 166 499 471 471 471 360 113 2,773

계 419 314 942 889 889 889 680 212 5,234

② 소요 인력 등 미 정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168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중 울산시는 2위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울산미포국가산단 등 접근성 강화 및 울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
여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고속도로는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공교통시설로 도

로관리청인 정부에서 국고 지원

ㅇ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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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해당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

업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해당사항 없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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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농소～강동간도로개설 (혼잡도로)

② 총사업비
(국고)

4,361억원
(국고 : 2,011, 지방비 : 2,620) ③ 사업기간 ‘20년～28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부족한 동서 교통망 확충으로 도심지 교통난 해소
ㅇ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비용 절감
ㅇ 주민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기여

⑥ 성과지표
ㅇ 혼잡도로 개선율(%)
ㅇ 통행시간 단축율(%)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도로법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도로법 시행령제6조(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 계획의수립등)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16～’20)에 반영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시점(울산시 북구 농소동) ∼ 종점(북구 산하동)
ㅇ 사업물량 : 도로개설 10.8km, 4차로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울산광역시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예타면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20)
→공사착공(’23)→공사준공(‘28)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고보조
ㅇ 재원분담 : (국 고) 설계비 100%, 공사비 50%,

(지방비) 공사비50%, 보상비 100%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공사비50%(균형발전특별회계)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지방비 100%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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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지방자치단체(울산광역시)
ㅇ 운영계획 : 준공 및 공용개시 후 사용 ▷ 도로관리청 : 울산광역시

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농소~호계)
ㅇ 조사기간 : ‘13. 4. ~ ‘15. 06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 0.87(농소～호계)

ㅇ 조사기관 : 울산광역시
ㅇ 조사기간 : ‘16.06 ~ ‘17.06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 1.02(호계～강동)

⑬ 사업기대효과 ㅇ 도심지 교통난 해소로 사회비용 및 환경비용 절감
ㅇ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ㅇ 울산광역시 전 지역을 하나로 잇는 외곽순환도로망 구성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 본 노선을 중심으로 남측 동서방향으로 통과하고 있는 북부순
환도로의 서비스 수준이 2013년 기준 E로 혼잡하고 장래에 혼잡
이 더욱 심화(2036년 : LOS F)되어 도심지 교통혼잡해소를
위해서는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
- 오토밸리로, 옥동~농소 도로가 개통(17.9)됨에 따라 연계도로로
서 순환도로망 구성으로 도심지 전체의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
함

- 울산시 남구 일원에 위치해 있는 석유화학단지, 울산·미포국
가산업단지 등의 물동량을 본 노선으로 우회하여 통과 함으
로서 산업물동 수송원활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함.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16~‘20)에 반영

ㅇ 울산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일부반영

ㅇ 울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12~2021) 일부반영

ㅇ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유사사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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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의 적합성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10.8km×429억원 = 4,631억원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20 ’21 ’22 ’23 ’24 ’25 ’26 ’27 ’28 계

국가 72 72 187 187 187 280 280 373 373 2,011

지방 53 327 327 327 420 420 373 373 2,620

계 72 125 514 514 514 700 700 746 746 4,631

※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공동도급업체및지역사, 하도급업체등약 4,436명/년 인력소요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울산광역시 재정자립도 : 62.22%
- 지역낙후도 7위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도심지 교통난 해소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혼잡비용 절감 및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① 국고지원 요건 ㅇ 대도시권 혼잡도로 국가보조사업

ㅇ 도로법제8조, 제86조,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 시행지침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해당없음, 매칭비율 공사비 50%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반영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

ㅇ 국고보조 : 설계비+공사비50%, 지방비 : 보상비+공사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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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해당사항 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균형발전에 관계된 사업에 해당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해당사항 없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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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8,251억원
(국고 : 3,300 도공 : 4,951)

③ 사업기간 ‘19년～’19년
(공사 7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부산신항 물동량 처리를 위한 우회노선 건설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국가도로종합계획(‘16～’20)
-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신설
ㅇ 사업물량 : 14.2km, 4차로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12개월)→기본설계(14개월)
→실시설계(18개월)→공사시행(신설 7년, 확장 5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보조 (국비에 따른 도공 매칭)
ㅇ 재원분담 : 국고 3,300억원, 도공 4,951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용지비 100%, 공사비 4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한국도로공사 운영(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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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안)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한국도로공사
ㅇ 운영계획 : 전국 고속도로망을 하나로 묶어 통합채산제 운영

 사전용역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17.3∼’18.4)>
ㅇ 조사기관 : KDI
ㅇ 조사결과 : B/C=0.83(타당성 미확보로 재무성 분석 불필요)

⑬ 사업기대효과 ㅇ 부산신항의 입주기업 물류비용 절감과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지

역 간 접근성 향상 등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 부산신항(’20년 개항, 부두 45선석)의 화물물동량(’17년 기준 1,348만

TEU)이 연평균 4.9% 증가하고 있어 물류비 절감에 기여

   * 주행거리 4.5km(18.7→14.2km), 주행시간 20분(30→10분) 단축, 물류비 150억원/연 절감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최초 예산요구 : 2019
- 타당성조사(2019) → 기본설계(2020∼2021)
→ 실시설계(2022∼2023) → 공사(2023∼2029)

* 설계 및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추진필요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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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의 적합성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연차별 투자규모) 및 유사 고속
도로 건설사업 연차별 투자실적 참고

ㅇ 예산확보방안 : 국고출자 +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소요 예산> (단위: 억원)

’22까지 ’23 ’24 ’25 ’26 ’27 ’28 ’29 계

정부 264 198 594 561 561 561 429 132 3,300

도공 396 297 891 842 842 842 644 198 4,951

계 660 495 1,485 1,403 1,403 1,403 1,073 330 8,251

② 소요 인력 등 미 정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168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중 부산시는 7위, 김해시은 45위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부산항의 접근성 강화 및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고속도로는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공교통시설로 도

로관리청인 정부에서 국고 지원

ㅇ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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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해당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없음

※ ‘16.11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국토부 도로투자
지원과) 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성 부족(B/C 0.83)으로 ’18.4 제안
서가 반려된 사업임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

업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해당사항 없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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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만금 국제공항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공항)

② 총사업비
(국고)

7,534억원 (잠정)
(국고 : 5,350, 한국공항공사 : 2,184)

③ 사업기간 20년～28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및 새만금 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새만금 등 전북지역의 민간 국제공항 건설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항공수요 조사(‘16.12～’17.12)
- 사전타당성 조사(‘18.7～’19.6)

⑧ 사업규모 ㅇ 사업위치 : 현 군산공항 서쪽 1.3km
(새만금 기본계획상 공항부지)

ㅇ 사업내용 : 활주로 1본(2,500m), 여객터미널 등 건설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 기본계획 고시(～’21) →
기본 및 실시설계(～’23) → 공사 착수(’24) → 준공(’28.12)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직접
ㅇ 재원분담 : 국고 5,350억원, 한국공항공사 2,184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국고 71%(한국공항공사 29%)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공항운영자(한국공항공사)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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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한국공항공사
ㅇ 운영계획 :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및 터미널 운영

 사전용역 <항공수요조사>
ㅇ 조사기관 : 한서대, 우주엔지니어링
ㅇ 조사기간 : 2016. 12 ～2017. 12
ㅇ 용역결과 : ’35년 87만명, ’55년 133만명
<사전타당성조사>
ㅇ 조사기관 : 유신, 아주대, 우주엔지니어링
ㅇ 조사기간 : 2018. 7 ～2019. 6
ㅇ 용역결과 : 진행중

⑬ 사업기대효과 ㅇ 새만금 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 연관 산업 개발 등으로
군산(산업위기대책지역, ‘18.4) 등 전북권의 경제활력 제고

ㅇ 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접근성 향상으로 새
만금의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정
책적으로 주요 공공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방안 결정
(국무회의, ‘19.1.29)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새만금 공항 개발을 위한 수요, 입지, 규모 등 타당성을 검

토키로 제5차(‘16∼’20)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16.5)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 새만금 공항은 기존의 군산공항을 확장 이전하는 상황으로
새만금 등 전북지역의 항공수요에 대응함
- 국내선은 기존 군산공항의 항공수요를 처리
- 국제선은 투자유치, 국제협력 등 비즈니스 수요가 중심이 될
것이므로 중소형 글로벌 비즈니스 특화 공항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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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의 적합성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사전타당성조사 중간결과

ㅇ 예산확보방안 : 국고 출자 + 공항공사 자체재원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단계
2단계 계

’20 ’21 ’22 ’23 ’24 ’25 ’26 ’27 ’28 소계

정부 14 5 126 188 994 1,956 713 858 396 5,250 100 5,350

공사 5 2 48 58 100 521 246 706 229 1,915 269 2,184

계 19 7 174 246 1,094 2,477 959 1,564 625 7,165 369 7,534

② 소요 인력 등 미 정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산업위기대책지역 : 군산(‘18.4)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새만금 개발 촉진 등에 따라 전북권 경제활성화에 기여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공항은 국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교통시설

ㅇ 공항시설법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공항시설법 제2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향후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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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해당사항 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지자체(전북도)에서 건의한 사업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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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 ~화원 국도건설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 - 해남 화원 건설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4,265억원
(국고 : 4,265)

③ 사업기간 19년～29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서·남해안 관광벨트 연결 및 낙후된 도서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에 따
른 지역균형 발전

ㅇ 우회도로 신설로 목포대교 개통(‘12.6)에 따른 국도 1호선 목포 시내
구간(연산동교차로~북항교차로)의 극심한 교통혼잡 분산

ㅇ 단절된 국도 77호선 연결을 통한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로 통행시
간 및 물류비용 절감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예비타당성 조사(’06.8~‘07.8) * B/C=0.17, AHP=0.336
- 타당성재조사 실시(‘13.4~’14.6, KDI)
* 4차로 신설 B/C 0.28, AHP 0.354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신안군 압해면 장감리
ㅇ 사업물량 : 연장 13.4km, 2～4차로 신설(연륙․연도교 구축)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면제)→기본 및 실시설계(2년)→공사(8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재원분담 : 국고 4,265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용지비 100%, 공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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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국가

 사전용역 <예비타당성조사>
ㅇ 조사기관 : KDI
ㅇ 조사기간 : 2006. 8 ～2007. 8
ㅇ 용역결과 :B/C=0.17, AHP=0.336
<타당성재조사, 4차로 신설>
ㅇ 조사기관 : KDI
ㅇ 조사기간 : 2013. 4 ～2014. 6
ㅇ 용역결과 : B/C 0.28, AHP 0.354

⑬ 사업기대효과 ㅇ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패턴 변화 및 운행거리 절감(13.2km)에 따른
차량운행 비용 및 통행시간(40분→15분) 절감

ㅇ 우회도로 신설로 목포대교 개통(‘12.6)에 따른 국도 1호선 목포 시
내 구간(연산동교차로~북항교차로)의 극심한 교통혼잡 분산

ㅇ 교통전환(해상→육상)에 따른 도서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교육, 의
료, 문화, 행정서비스 등) 개선 및 섬 지역 접근성 제고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물류비용 및 통행시간 절감, ‘19년 준공되는 해상교량(압해-
암태)와 연계되어 서남해안 관광루트 완성 및 지역균형발전
에 기여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해당없음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해당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공사비 : 국비지원 100%, 보상비 : 국비지원 100%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19～23 중기재정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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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예비타당성조사(‘07) 결과 활용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까지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계

정부 4,265

계 4,265

② 소요 인력 등 ㅇ -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신안, 해남의 도서 지역은 육상교통 단절로 주거환경(교육, 의
료, 문화, 행정서비스 등)이 낙후

ㅇ 신안군은 지역낙후도 순위 167위(’18, KDI)

ㅇ 해남군은 지역낙후도 순위 119위(’18, KDI)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서·남해안 관광벨트 연결 및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관광수요가 유
발되는 한편, 물류비 절감 및 낙후된 도서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건의
된 사업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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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예비타당성조사(’06.8~‘07.8) * B/C=0.17, AHP=0.336

ㅇ ‘12년 국회에서 예산(설계비 10억원) 반영됨에 따른 타당성재
조사 실시(‘13.4~’14.6, KDI) * B/C 0.28, AHP 0.354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상동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61 -

11.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국도건설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 백야 건설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5,277억원
(국고 : 5,277)

③ 사업기간 19년～29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여수 한려해상공원 일원과 고흥 우주센터간 최단거리 접근로 확충
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해안․섬 관광지 활성화 기대

ㅇ 남해안 해상 연계 교통망 확충(고흥-여수 간 해상도로망 완성)으로
관광자원 개발효과 증대 및 섬 지역 접근성 제고(생활여건 개선)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11~’15) 계획｣ 미반영

* 일괄예타 B/C=0.2, AHP=0.392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미반영(‘16.8)
* 자체 타당성분석 결과, B/C 0.2로 일괄예타 미신청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전남 여수시 화태도 ~백야도
ㅇ 사업물량 : 연장 11.7km, 2차로 신설(해상교량)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면제)→기본 및 실시설계(2년)→공사(8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고
ㅇ 재원분담 : 국고 5,277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용지비 100%, 공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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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국가

 사전용역 ㅇ 해당없음

⑬ 사업기대효과 ㅇ 여수 한려해상공원 일원과 고흥 우주센터간 최단거리 접근로 확
충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해안․섬 관광지 활성화 기대

* 고흥군 영남면 ∼ 여수시 돌산읍(육로 112㎞→ 42㎞, 100분→35분 소요)

ㅇ 남해안 해상 연계 교통망 확충(고흥-여수 간 해상도로망 완성)으
로 도서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교육, 의료, 문화, 행정서비스 등) 개
선 및 섬 지역 접근성 제고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물류비용 및 통행시간 절감, 서남해안 관광루트 완성 및 지
역균형발전에 기여

ㅇ 기 준공된 팔영대교, 화태대교, 백야대교와 ‘19년말 준공예정
인 화양-적금(해상교량) 구간과 연계되어 여수 돌산도-고흥
간 해상도로망 완성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해당없음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해당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공사비 : 국비지원 100%, 보상비 : 국비지원 100%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19～23 중기재정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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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예비타당성조사(‘11) 결과 활용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까지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계

정부 5,277

계 5,277

② 소요 인력 등 ㅇ -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여수 남부의 도서 지역은 육상교통 단절로 주거환경(교육, 의
료, 문화, 행정서비스 등)이 낙후

ㅇ 여수시는 지역낙후도 순위 66위(’18, KDI)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서·남해안 관광벨트 연결 및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관광수요가 유
발되는 한편, 물류비 절감 및 낙후된 도서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건의
된 사업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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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일괄예비타당성조사(’11.11) * B/C=0.20, AHP=0.392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상동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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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광역철도)

② 총사업비
(국고)

10,391억원
(국고 : 7,274, 지방 : 3,117)

③ 사업기간 19년～27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버스․자가용 등 도로교통 의존도가 높은 경기 북부 외곽지역에 대한 철

도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난 해소 및 편의 증진

ㅇ 인근 택지지구, 대학교, 산업단지 등 약 23만명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

역발전 기여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0)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18, 포천시)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ㅇ 사업물량 : 연장 19.3km, 단선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경기도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면제)→기본계획 수립(1.5년)→기본 및 실시설계(1.5
년) → 시공(5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보조 (국비에 따른 지자체 매칭)
ㅇ 재원분담 : 국고 7,274억원, 경기도 3,117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국가가 건설비의 7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지자체 운영(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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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지자체
ㅇ 운영계획 : 지자체 운영

 사전용역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ㅇ 조사기관 : 포천시, 한국교통연구원
ㅇ 조사기간 : 2016.11 ～2018. 10
ㅇ 용역결과 : B/C=0.65, NPV=-3,504억원, IRR=0.27%

⑬ 사업기대효과 ㅇ 택지개발(2개), 산업단지(8개), 대학(3개) 등 관련 약 230,000명 철도서비

스 이용편의 혜택

ㅇ 각종 규제 및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점차 낙후되고 있는 경기북부 지

역에 철도망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정책적 추진을 위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
축계획(‘16.6)에 반영된 사업으로 추진 여건 충족

ㅇ 버스․자가용 등 도로교통 의존도가 높은 경기 북부 외곽지

역에 대한 철도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난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조속히 추진 필요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16.6)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옥정~포천) 도봉산~옥정

사업목적 경기북부지역교통편의증진및지역균형발전

추진방법 재정·지자체 매칭 재정·지자체 매칭

사업규모 19.3km(단선) 15.3km(단선)

사업위치 옥정～포천 도봉산～옥정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도봉산~옥정 사
업의 연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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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의 적합성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연차별 투자규모) 및 유사 광역철도
건설사업 연차별 투자실적 참고

ㅇ 예산확보방안 : 국고 보조 + 지자체 자체재원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까지 ’20 ’21 ’22 ‘23이후 계

정부 0 124 124 354 6,661 7,263

지자체 15 53 53 152 2,855 3,128

계 15 177 177 506 9,516 10,391

② 소요 인력 등 미 정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본 사업의 대상 주변지역이 대부분 군시설 구역으로 타 지역보다 상대

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교통시설 확충 및 교통편의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할 것으로 예상

① 국고지원 요건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국가 70%, 지방 30%)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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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해당사항 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해당사항 없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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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달방(백봉령~달방댐)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달방 건설사업(백복령-달방댐)

② 총사업비
(국고)

1,117억원
(국고 : 1,117억원)

③ 사업기간 19년～25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기하구조가 열악한 산악지도로의 선형불량 구간을 개선하여
겨울철 폭설에 의한 교통두절 해소 등 국도 간선기능 강화

ㅇ 동해항만 중량물 수송로의 안전성 확보로 대형사고 예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기본설계(‘09.12) 및 실시설계(’13.12) 시행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강원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강원 동해시 달방동
ㅇ 사업물량 : 연장 17.4km, 2차로 시설개량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면제)→기본 및 실시설계(2년)→공사(4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가시행
ㅇ 재원분담 : 국고 1,177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용지비 100%, 공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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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국가

 사전용역 ㅇ 기본설계(‘09.12) 및 실시설계(’13.12) 시행

⑬ 사업기대효과 ㅇ 기하구조가 열악한 산악지 도로의 선형불량 구간을 개선하여 안
전성 확보 및 겨울철 결빙에 의한 교통두절 해소 등 국도 간선기
능 강화

ㅇ 동해항만 중량물 수송로의 안전성 확보로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위험도로 개량으로 강원 내륙과 동해시를 연결하는 간선 도
로의 위험구간을 조기 개선

- 동해항만으로의 원활한 물류수송에 기여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해당 없음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해당 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공사비 : 국비지원 100%, 보상비 : 국비지원 100%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19～23 중기재정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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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기 시행한 실시설계 결과 및 과거 일괄예타자료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까지 ’20 ’21 ’22 ’23 ’24 ’25 계

정부 1,117

계 1,117

② 소요 인력 등 ㅇ -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본 노선 통과지역은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강원 산간지역으로
서 교통여건상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ㅇ 태백시는 지역낙후도 순위 100위(’18, KDI)

* 특히, 도로율 부문은 157위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정선군-동해시 간 산간지역의 위험도로 개량으로 원활한 물
류수송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건의
된 사업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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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일괄예비타당성조사(’16.12) * B/C=0.35, AHP=0.456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상동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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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도 21호선 천안 동면~진천 진천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천안 동면-진천 진천 국도건설사업 (일반국도)

② 총사업비
(국고)

1,994억원
(국고 : 1,994억원)

③ 사업기간 19년～26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충남 천안에서 충북 진천 간 열악한 도로구조개량 및 확장으로 안
전 확보, 간선기능 강화 등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제3차 국도건설 5개년(‘11～’15) 계획」반영(‘11)

- 도계~진천 기본설계 완료(‘12.6~‘15.12)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ㅇ 사업물량 : 연장 13.9km, 4차로 확장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면제)→기본 및 실시설계(2년)→공사(5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가시행
ㅇ 재원분담 : 국고 1,994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용지비 100%, 공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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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국가

 사전용역 ㅇ 도계～진천 기본설계 완료(‘12.6～‘15.12)

⑬ 사업기대효과 ㅇ 도로구조 개량으로 지역간 간선도로 기능을 확보하고 사고위험
감소 및 교통안전성 확보 기대

ㅇ 4차로 확장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약 25분 → 약 15분)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열악한 도로구조개량 및 확장으로 교통여건 개선, 지역균형
발전 도모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해당없음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해당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공사비 : 국비지원 100%, 보상비 : 국비지원 100%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19～23 중기재정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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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일반국도 도로건설단가(국도확장, ’16) 적용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까지 ’20 ’21 ’22 ’23 ’24 ’25 ’26 계

정부 1,994

계 1,994

② 소요 인력 등 ㅇ -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본 노선 통과지역은 충남-충북의 경계지역이며,
진천 지역은 재정자립도 등에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음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천안시․진천군의 열악한 도로구조 개량으로 월활한 물류수
송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건의
된 사업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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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일괄예비타당성조사(’16.12) * B/C=0.53, AHP=0.439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상동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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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도 77호선 태안 고남~창기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국도77호선 태안 고남-창기 건설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1,690억원
(국고 : 1,690억원)

③ 사업기간 19년～26년
(7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해저터널(보령-태안)과 연계한 확장으로 간선기능 강화 및 인근 관
광자원(대천해수욕장, 태안해안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ㅇ 전·후 구간 차로수불균형(4→2차선) 해소, 선형불량․도로폭 협소 구
간 확장으로 상습정체 해소(△약 20분 단축) 및 교통사고 방지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해당 없음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 안면읍 창기리
ㅇ 사업물량 : 연장 22.3km, 4차로 확장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면제)→기본및실시설계(2년)→보상 및 공사(5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가시행

ㅇ 재원분담 : 국고 1,690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용지비 100%, 공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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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국가

 사전용역 ㅇ 사전기획조사(‘18.12)

* 국토부(대전지방국토청) 의뢰, 용마ENG 수행

- B/C 0.96

⑬ 사업기대효과 ㅇ 해저터널과 연계된 구간으로 보령·태안 지역 관광활성화

ㅇ 지역 간 연결기능 강화로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과 물류비용절감

◦ 교통환경개선을 통한 주행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위험해소

◦ 간선도로 기능 회복으로 남·북축 간선도로 기능 강화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전‧후 구간은 4차로 운영 또는 공사 중(보령-태안 해저터널)
으로 동 구간만 2차로 운영 중. 차로불균형으로 인한 상습정
체해소 등 교통사고 방지 필요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해당없음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해당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공사비 : 국비지원 100%, 보상비 : 국비지원 100%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19～23 중기재정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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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사전기획연구(‘18) 결과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까지 ’20 ’21 ’22 ’23 ’24 ’25 ’26 계

정부 1,690

계 1,690

② 소요 인력 등 ㅇ -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재정자립도 : 20.33%

ㅇ 지역낙후도 : 112위(’18, KDI)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관광루트 완성을 통한 관광명소 육성
ㅇ 국내최대 해저터널(보령-태안 6.9㎞), 대천해수욕장, 태안해안
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건의
된 사업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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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해당 없음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해당 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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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도 21호선 순창 인계~쌍치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순창 인계-쌍치 국도건설사업 (일반국도)

② 총사업비
(국고)

1,153억원
(국고 : 1,153)

③ 사업기간 19년～26년
(7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선형불량 구간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결빙에 의한 교
통두절 해소, 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균형발전)

ㅇ 차량의 대형화 및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전북 남․서부지역에
서 발생하는 물동량 소송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06.6)

- 기본설계 완료(‘07.12)

- 수요예측재조사(‘14)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전북 순창군 쌍치면 쌍치리 - 인계면 도룡리
ㅇ 사업물량 : 연장 24.0km, 2차로 시설개량(터널 신설 등)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면제)→기본 및 실시설계(2년)→공사(5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재원분담 : 국고 1,153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용지비 100%, 공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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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국가

 사전용역 <순창 인계∼쌍치 도로확장공사 기본설계>
ㅇ 조사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ㅇ 조사기간 : 2007.12
ㅇ 용역결과 : B/C 1.08, AHP 0.634
※ 연장 24.0㎞, 2차로 시설개량, 사업비 1,153억원

<인계-쌍치 수요예측재조사>
ㅇ 조사기관 : KDI
ㅇ 조사기간 : 2014년도
ㅇ 용역결과 : 예타대비 -90.9%, 기본설계 대비 -50.9%

⑬ 사업기대효과 ㅇ 전북 내륙지역의 연계교통 강화 및 낙후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ㅇ 교통사고 예방 및 결빙에 의한 교통두절 해소
ㅇ 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두절구간이며, 터널 필요구간의 위
험구간 비율이 60.0%

ㅇ 전북 내륙지역의 연계교통 강화 및 낙후 지역 균형발전에 기
여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해당없음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해당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공사비 : 국비지원 100%, 보상비 : 국비지원 100%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19～23 중기재정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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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기 시행한 설계 결과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까지 ’20 ’21 ’22 ’23 ’24 ’25 계

정부 1,153

계 1,153

② 소요 인력 등 ㅇ -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재정자립도 : 12.15%

ㅇ 지역낙후도 : 136위(’18, KDI)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물류비 절감에 따른 국가발전과 전북 내륙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ㅇ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건의
된 사업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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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예비타당성 조사(‘03.6)

   * B/C 1.08, AHP 0.634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상동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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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도 27호선 곡성석곡IC~겸면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국도27호선 곡성석곡IC-겸면 건설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1,200억원
(국고 : 1,200)

③ 사업기간 19년～25년
(6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기 개통된 순창～곡성 간 국도 27호선과 연결되어 교통량
이 급증하는 병목지점의 위험도로 개량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

ㅇ 호남고속도로와 곡성지역 연결도로망의 확충으로 지역주민 및
이용자 불편 해소

⑥ 성과지표
ㅇ 해당 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해당 없음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 겸면 평장리(국도27호선)
ㅇ 사업물량 : 연장 24.0km, 2차로 시설개량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면제)→기본및실시설계(2년)→보상 및 공사(4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가시행
ㅇ 재원분담 : 국고 1,200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용지비 100%, 공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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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국가
ㅇ 운영계획 : 국가

 사전용역 ㅇ「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11～’15)」반영(‘10.9)
* 연장 9.3㎞, 2차로 시설개량, 사업비 436억원

⑬ 사업기대효과 ㅇ 광주, 담양, 곡성, 남원과 연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로선형 및 굴곡 정비로 교통사고 방지효과

ㅇ 위험구간 개선 및 전남(곡성)-전북(순창) 간 간선기능 강화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교통사고 위험 해소로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 및
지역 간 연결기능 강화 등 국토 균형발전에 기대

ㅇ 해당구간의 안전성 평가 결과 전체구간 중 31.9%가 위험구간
으로 평가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해당없음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해당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공사비 : 국비지원 100%, 보상비 : 국비지원 100%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19～23 중기재정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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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일반국도 도로건설단가적용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까지 ’20 ’21 ’22 ’23 ’24 ’25 계

정부 1,200

계 1,200

② 소요 인력 등 ㅇ -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자집도 : 12.36%

ㅇ 지역낙후도 순위 143위(’18, KDI)

* 도로율 부문은 128위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물류비 절감 및 지리산 관광권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건의
된 사업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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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일괄예비타당성조사(‘16)

* B/C 0.28, AHP 0.449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상동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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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도 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성남-장호원6~2)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국도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성남-장호원6-2) 건설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1,796억원
(국고 : 1,796)

③ 사업기간 19년～26년
(7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기완료(‘17.12)된 1～5 공구 사업(자동차전용도로)과 연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ㅇ 수도권과 충북의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을 위해 수도권～충청권을 잇
는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함

⑥ 성과지표
ㅇ 해당 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해당 없음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ㅇ 사업물량 : 연장 9.1km, 4차로 신설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면제)→기본및실시설계(2년)→보상 및 공사(5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가직접수행
ㅇ 재원분담 : 국고 1,796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용지비 100%, 공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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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국가
ㅇ 운영계획 : 국가

 사전용역 <성남～장호원6 타당성재조사>
ㅇ 조사기관 : KDI
ㅇ 조사기간 : 2010년
ㅇ 용역결과 : B/C 0.83, AHP 0.44
※ 수요예측조사결과, 종전대비 100분의 30이상 감소로 타재신청

<성남～장호원6 국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ㅇ 조사기관 : KDI
ㅇ 조사기간 : 2015년
ㅇ 용역결과 : B/C 0.48, AHP 0.359
※ 여건변동(동이천IC 추가설치 등)에 따라 예타신청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일괄예비타당성조사>
ㅇ 조사기관 : KDI
ㅇ 조사기간 : 2016년
ㅇ 용역결과 : 사업 재기획 추진으로 경제성 분석과 AHP분석 수행

하지 않음
※ 사업개요 : 연장 15.4㎞, 4차로 신설, 총사업비 1,614억원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보완조사>
ㅇ 조사기관 : KDI
ㅇ 조사기간 : 2017년
ㅇ 용역결과 : B/C 1.28, AHP 0.638
※ 사업개요 : 연장 6.04㎞, 4차로 신설, 총사업비 936억원

⑬ 사업기대효과 ㅇ 수도권-충청권을 잇는 간선도로(자동차전용도로) 구축으로
간선도로 연계성 강화(통행시간 절감) 및 물류비용 절감 기대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현재 성남-장호원 6공구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중으로 이
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시급히 추진 필요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해당 없음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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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의 적합성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16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까지 ’20 ’21 ’22 ’23 ’24 ’25 ’26 계

정부 1,796

계 1,796

② 소요 인력 등 ㅇ -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경기도와 충청권 경계지역으로 수도권 대비 낙후도가 높음
ㅇ 자립도 : 67.5%
ㅇ 낙후도 : 이천시 34위, 여주시 57위(’18, KDI)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 구축으로 통행시간(첨두시 약 30
분 → 약 15분) 및 물류비용 절감 기대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공사비 : 국비지원 100%, 보상비 : 국비지원 100%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19～23 중기재정사업계획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건의
된 사업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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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일괄예비타당성조사>
ㅇ 조사기관 : KDI
ㅇ 조사기간 : 2016년
ㅇ 용역결과 : 사업 재기획 추진으로 경제성 분석과 AHP분석 수

행하지 않음
※ 사업개요 : 연장 15.4㎞, 4차로 신설, 총사업비 1,614억원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보완조사>
ㅇ 조사기관 : KDI
ㅇ 조사기간 : 2017년
ㅇ 용역결과 : B/C 1.28, AHP 0.638
※ 사업개요 : 연장 6.04㎞, 4차로 신설, 총사업비 936억원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해당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

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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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주 농소-외동 국도건설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국도 7호선 울산 농소 - 울산 외동 건설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1,699억원
(국고 : 1,699억원)

③ 사업기간 19년～26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상습 지․정체구간 해소로 통행속도 향상 및 물류비를 절감

ㅇ 공사 중 및 운영 중인 옥동-농소와 내남-외동을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으로 이어지는 국도 간선기능 극대화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실시설계('11. 02. ∼ '13. 12. / ‘12.5 용역중지)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울산시 북구 농소동 ~ 경북 경주시 외동읍
ㅇ 사업물량 : 연장 6.4km, 4차로 신설(자동차전용도로)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면제)→기본 및 실시설계(2년)→공사(5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가시행
ㅇ 재원분담 : 국고 1,699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용지비 100%, 공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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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국가

 사전용역 ㅇ「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06~’10)」반영(‘05.6)

ㅇ 실시설계('11. 02. ~ '13. 12. / ‘12.5 용역중지)

ㅇ 타당성재조사('14. 05 ~ '16. 05) * B/C 0.87, AHP 0.392

⑬ 사업기대효과 ㅇ 상습 지․정체구간 해소로 통행속도 향상 및 물류비를 절감

ㅇ 공사 중 및 운영 중인 옥동-농소와 내남-외동을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으로 이어지는 국도 간선기능 극대화

ㅇ 우회도로(4차로) 신설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약 25분→약 10분)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국도 7호선 울산시 북구 농소동과 경주시 외동읍 구간의 만
성적인 교통 지․정체 해소 필요

ㅇ 공사중인 인근구간과 연계성 강화 필요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해당없음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해당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공사비 : 국비지원 100%, 보상비 : 국비지원 100%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19～23 중기재정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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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10년 기본설계 결과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까지 ’20 ’21 ’22 ’23 ’24 ’25 ’26 계

정부 1,699

계 1,699

② 소요 인력 등 ㅇ -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경주시는 지역낙후도 순위 59위(’18, KDI)

* 특히, 도로율 부문은 114위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울산시 북구 농소동과 경주시 외동읍 구간의 교통 지․정체 해
소로 통행시간 및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건의
된 사업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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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타당성재조사('14. 05 ~ '16. 05) * B/C 0.87, AHP 0.392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해당 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타당성 재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타당성 재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호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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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국도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건설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1,467억원
(국고 : 1,467억원)

③ 사업기간 19년～26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전·후 구간 차로수불균형(4차로↔2차로↔4차로) 해소로 극심한 병
목현상 해소, 선형불량‧도로폭 협소구간 확장으로 안전 확보

ㅇ 대전-통영 고속도로, 국도3호선 등 인근 도로와의 연계성 강화, 물
류비용 절감 및 지리산 관광권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11.12∼’14.12)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 생비량면 도리
ㅇ 사업물량 : 연장 9.2km, 4차로 확장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면제)→기본 및 실시설계(2년)→공사(5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가시행
ㅇ 재원분담 : 국고 1,467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용지비 100%, 공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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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국가

 사전용역 <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국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ㅇ 조사기관 : KDI / 조사기간 : 2010
ㅇ 용역결과 : B/C 0.77, AHP 0.523
※ 연장 9.3㎞, 4차로 확장, 사업비 1,118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11.12 ~ ’14.12)>

<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국도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ㅇ 조사기관 : KDI / 조사기간 : 2016.3-2017.4
ㅇ 용역결과 : B/C 0.58, AHP 0.468

⑬ 사업기대효과 ㅇ 대전-통영 고속도로, 국도3호선 등 인근 도로들과의 연계성 강화

ㅇ 물류비 절감에 따른 국가발전과 지리산 관광권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ㅇ 전·후 구간 차로수불균형(4차로↔2차로↔4차로) 해소로 극심한
병목현상 해소, 선형불량‧도로폭 협소구간 확장으로 안전 확보

ㅇ 지역균등발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주변 4차로 도로(국도 3호선, 20호선, 33호선)사이의 2차로 도
로로 병목현상해소 필요

ㅇ 열악한 도로구조개량 및 확장으로 교통여건 개선, 지역균형
발전 도모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해당없음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해당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공사비 : 국비지원 100%, 보상비 : 국비지원 100%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19～23 중기재정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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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기 시행한 실시설계 결과 및 타당성재조사 자료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까지 ’20 ’21 ’22 ’23 ’24 ’25 ’26 계

정부 1,467

계 1,467

② 소요 인력 등 ㅇ -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본 노선 통과지역은 지리산 권역 산간지역으로서
교통 여건상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ㅇ 산청군은 지역낙후도 순위 148위(’18, KDI)

* 도로율 부문은 120위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물류비 절감에 따른 국가발전과 지리산 관광권역으로의 접근
성 향상

ㅇ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건의
된 사업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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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예비타당성조사(’10) * B/C=0.77, AHP=0.525

ㅇ 타당성 재조사(’17) * B/C 0.58, AHP 0.468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상동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타당성 재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타당성 재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근거 :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호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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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102 -

21. 영종~신도 평화도로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도로(특정지역지원도로)

② 총사업비
(국고)

1,000억원
(국고 : 700, 지방비 : 300, 민자 : - )

③ 사업기간 2019년～2024년
(6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간 도로연결을 통
해 열악한 접경․도서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
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 옹진군 북도면의 4개 도서의 행정․의료․교통․상업 등의 단절과 분
산, 인구감소 등 낙후성 및 고립성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주민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접경․도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필요

  * 북도면(신도)에서 인천 및 경기남부등으로 이동시 해상교통으로 통행에 제한적
· 해상여객 : 2개노선(영종↔신도, 영종↔장봉도), 07:00-19:00 제한적운행(12회/일)

  * 연간 30~40일 중․고교생 육지 통학(40명) 불가
⑥ 성과지표 ㅇ 성과지표명 :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ㅇ 측정 산식 : ①중장기계획반영 여부(20%), ②지역낙후도(20%),
③재정자립도(20%), ④인구감소율(10%), ⑤경제성(20%)
⑥다른 계획과의 연계성(10%)

ㅇ 측정 방법 : 6.6점
- 중장기계획반영 여부(1.0) : (국가+자체=10점, 국가or자체=5점,

미반영= 0점)*20%
- 지역낙후도(1.4) : (최하위 10%→10점, 20%→9점, 30%→8점,

40%→7점, 50%이상→5점)*20%
- 재정자립도(1.0) : (10%이하→10점, 20%이하→9점, 30%이하→8점,

40%이하→7점, 50%이하→6점, 50%이상→5점)*20%
- 인구감소율(0.4) : (5년간 5%이상→10점, 4%이상→9점, 3%이상

→8점,3%이상→7점, 2%이상→6점,1%이상→
5점, 1%이하→4점)*10%

- 경제성(1.8) : (BC 1.0이상→10점, 0.9이상→9점, 0.8이상→8점,
0.7이상→7점, 0.6이상→6점, 0.5이상→5점, 0.5이하
→4점)*20%

-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1.0) : (연계사업 실행 10점, 연계사업
반영 5점, 미반영 0점)*10%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5조의 2(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수립)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08.12.15 : 초광역개발권 기본방향 설정(지역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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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2. :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 수립(지역발전위원회)
- ’11.6. :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안” 수립

(관계부처 협의 ’10.04월～’11.06월)
- ’11.7.27 :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확정(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 ’19.1.23. :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변경)”확정(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 ~ 북도면 신도 도로연결
ㅇ 사업물량 : L=3.5km(교량 2.3km, 접속도로 1.2km), B=11.5-12.5m)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인천광역시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2019 : 영종-신도구간 기본계획 및 재정협의 등 추진
- 2020 : 영종-신도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등 추진
- 2021～2024 : 영종-신도구간 착공 및 준공 (2024년 개통)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ㅇ 재원분담 : 국고 70%, 지방비 30%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70%(균특회계)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지자체(인천광역시) 자체 충당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지자체(인천광역시)
ㅇ 운영계획 : 지자체(인천광역시) 운영비 및 인력 자체 충당

 사전용역 ㅇ 용 역 명 : 영종-신도-강화간 도로건설 타당성 평가용역(사전)
ㅇ 조사기관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ㅇ 조사기간 : 2017. 3월∼2018. 12월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 0.91(시나리오별), AHP : 미 분석
- 종합분석결과 : 경제성 분석결과 영종-신도 B/C 0.91(시나리오
별)로 사업성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옹진군 북도
면의 접경․도서 낙후지역 특성, 지역주민의 피해상황(공항소음),
응급환자이송, 식수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결정을
통한 조속한 도로건설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⑬ 사업기대효과 ㅇ 한반도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의 조속한 실현과 안정적 추진을 위
한 선도적 역할사업

ㅇ 접경․도서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 교류증진, 관광자원 활용으로 지
역주민 소득증대, 정주의식 고취,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됨

- 해상교통(제한적)에서 육로(수시) 변경으로 접근성 획기적 개선
* 인천영종(인천공항)까지는 5분-10분, 서울 및 경기까지는 30분 소요

- 지역생활권 통합 및 교류 활성화로 지역 간 연계발전 도모 및 주민
의 삶의 질 향상
* 접근성 단절로 연간 30~40일 학생 수업권 침해(40여명, 영종지역 자취 10명)

* 병원등의부재로기상악화시대처능력부재, 광역상수도미공급지역으로가뭄시제한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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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인천공항, 인천항, 서울외곽순황도로 등 기존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국
내․외 관광수요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 기여
* (’17년) 72만명 → (’23년) 83만명 → (’42년) 125만명
※ 인천시 타당성조사 및 평가 용역(2017)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 2020년
- 2020 :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심사 및 사전절차이행
- 2020~2024 : 사업추진(인천광역시), 개통(’24년)

ㅇ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11~’30년)
- 전 략 : 영종-강화 교통인프라 구축
- 주요사업 : 1단계 영종-신도 도로 건설
- 사업내용 : 영종~신도 도로(교량 및 연결도로) 건설

(’19~’24년, 총사업비 1,000억원)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5조의 2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수립)

ㅇ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변경) 수립(’19.1.23.)
*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 ’19~’24 / 1,000억원(국 700, 지 300)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 연계추진방안
 - 옹진군 북도면 4개 유인도 중 신도~시도~모도 3개 섬은 연도교로 연결이 되어 있으

나, 영종(인천공항)-신도, 장봉도-모도 미 연결됨, 이를 연륙교 및 연도교 건설시 

4개 도서(섬)이 동일생활권 형성으로 통행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 가능

 - 향후 모도∼장봉도 연결 및 영종∼신․시․모도∼강화간 도로건설로, 동일생활권 및 영종도의 

인천공항 환승객을 유치하여 관광소득 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현재 장봉도 해상교통 노선은(삼목터미널→신도선착장)으로 운행되고 있으

며, 약 60분 소요, 1일 12회(항차시간 : 1시간) 운행중에 있으나, 연도교 

연결시 영종(인천공항)까지 5분-10분 소요, 서울 및 경기 남부까지 30분 소

구
분

완 료 계 획

신도-시도연도교사업
(행안부)

시도~모도연도교정비사업
(해수부,행안부)

군도11,13호선
도로정비

(인천시,옹진군)

모도-장봉도
연도교 건설업
(행안부)

사업
목적 도서 접근성 개선 생태계복원및교량신설 군도11,13호선도로정비

(신도-시도-모도구간)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

추진
방법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지자체(보조)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
제4차도서종합개발계획

지자체(보조)

인천(옹진군)도로정비계획
(자체사업)

접경지역발전종합
계획지자체(보조)

사업
규모

L=240m(교량240m)
80억 /04.5~05.12

L=540m(교량320m)
220억 / ‘19 ~ ‘22

L=14.6km
370억 / ‘19 ~ ‘30

L=3.3km(교량1.58km
1,000억 / ‘19~‘26

사업
위치 신도-시도

시도~모도
(군도 11호선)

신도~시도~모도
(군도 11호 및 13호선)

북도면모도~장봉도

기타
해상교량
(‘15.12개통)

교량 신설
(단계별추진-옹진군)
※기존 일반도로 연결 사용

도로및자전거 정비
(단계별추진-옹진군)

해상교량
(‘25년개통 목표
추진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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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의 적합성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요로 낙후지역 접근성 획기적으로 개선

   * 위치도 : 별도첨부

① 국고지원 요건 ㅇ 지자체사업
ㅇ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국고지원 70%)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09.12월)

ㅇ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수립 ’11.7.27., 변경 ’19.1.23.)

ㅇ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반영 계획
ㅇ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변경 ’19.1.23.) 내 사업비 반영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 연차별 계획에 의한 국비지원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총사업비 1,000억원
- 직접공사비 584억, 간접공사비(설계비, 감리비, 제경비 등)
363억, 예비비 29억, 보상비 24억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

정부 - - - 30 167.5 167.5 167.5 167.5

지자체 - - 5 13 70.5 70.5 70.5 70.5 -

기타 - - - - - - - - -

계 - - 5 43 238 238 238 238 - 1,000

② 소요 인력 등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총괄 기획) 6명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사업시행)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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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인천광역시 재정자립도 : 66.83%

ㅇ 인천광역시 낙후도 : 17개 시․도중 5위(수도권 최하위)

※ 옹진군 재정자립도 : 23.96%
※ 옹진강화군 지역낙후도 : 전국170단체중 79위(하위46.47%)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간
선교통축 제공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활력 제고

ㅇ 4개 도서(영종-신도-시도-모도-장봉도) 동일 생활권 형성으로 교
류활성화 및 지역 연계발전 도모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오랫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해당 없음
- 영종~신도~강화 도로건설 사전 타당성 평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의견 수렴 완료(조속 추진 의견)

② 지자체 협의 ㅇ 영종~신도~강화 도로건설 사전 타당성 평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자
치단체간 사업계획 기 협의 완료 (’17.3월~’18.12월)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ㅇ 대응방안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해 당 없 음

2차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해 당 없 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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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없음

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 해당없음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 해당없음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 해당없음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 해당없음

□10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필요시 참고자료 첨부 가능)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나목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국가안보 및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된 접경․도서지역 지역의 교

통기반시설의 조속한 신설을 통하여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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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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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상하수도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3,886억원
(국고:954, 지방비:2,932)

③ 사업기간 2019년～2025년
(7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지자체․
기관

⑤ 사업목적 ㅇ 인구‧관광객 증가 대비 하수처리시설 증설 필요
ㅇ 기존 노후시설의 현대화로 주변 국제공항‧관광지 등 주변지역 악
취방지, 연안지역 수질오염 예방 등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 구축
및 지역발전 도모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하수발생량 및 방류수질 강화
ㅇ측정 산식: 유입/유출유량계 및 수질 계측으로 법적방류 수질

기준 적합 판정
ㅇ측정 방법: 유입/유출유량계 및 수질 계측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하수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
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및 증설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2018. 6. 8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환경부)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기존시설 현대화 및 증설방향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소요예산 및 국비지원비율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증설
ㅇ 사업물량 :
- 하수처리시설 9만톤/일 증설 및 기존시설(13만톤/일)현대화 등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행정절차이행 (`19)→ 공사착공(’20) → 공사준공(‘25)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고보조
ㅇ 재원분담 : 국고 954억원, 지방비 2,932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증설부분 5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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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ㅇ 운영계획 : 상하수도본부 자체(제주하수운영과) 운영

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한국수도경영연구소
ㅇ 조사기간 : 2017.03.17～2017.09.18
ㅇ 용역결과 :
- 경제성 분석(B/C) : 1.18 (분석기간 20년, 할인율 5.5%)
- 민간투자적격성 VFM분석 : 세전실질사업수익률 4.9%일 때 (+)양
의 VFM값(0.1%)를 갖음

⑬ 사업기대효과 ㅇ 급증하는 상주인구 및 관광객에 대비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의 확충

ㅇ 방류해역의 수질보전 및 수질개선
ㅇ 악취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정주환경 조성
ㅇ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청정이미지 회복으로 관광객 유치 증가
ㅇ 방류해역내 도두어장에서의 해산물 수확량 증가
ㅇ 대한민국 대표 청정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의 국제관계에서의
역할(국제회의 유치 등)을 통한 가치실현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2019년, 사업착수시점 2019년,
완공시점 2025년

ㅇ 1994년 준공시설로 2024년이면 내용연수30년 초과
ㅇ 전국 지자체중 최고의 인구증가율인 5.24% (2015~2017년 기
준)를 기록하는 등 환경인프라 확보 시급

ㅇ 현재 가동율 93.8%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증설이 시급한 실
정이며 기존시설 노후화로 현대화 사업 시급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제주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18.6)의 수립내용에
따라 시행하는 2025년까지의 사업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 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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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의 적합성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2018.1 환경
부)에 의한 산출

(단위: 억원)

’21 사 업 비 비 고

계 3,886

1. 공사비 3,594

2. 용지보상비 -

3. 설계 및 감리비 285

4. 예비비 7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 ’20 ’21 ’22 ’23 ’24 ’25 ’26 ’27 계

정부 64 543 610 646 718 753 396 3,730

민간 - - - - - - - -

기타 1 25 25 27 30 32 16 　 　 156

계 65 568 635 673 748 785 412 　 　 3,886

② 소요 인력 등 ㅇ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통한 사업기간내 고용인원 채용 및 사업 후
연계시설(주민편의시설 등)운영을 위한 지속적 인력 채용계획 수
립

ㅇ 제주특별자치도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고용기회 창출

① 국고지원 요건

ㅇ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2018.1 환경부)
-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 신설, 하
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용량초과시설 증설, 악취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등 지원(하수처리장확충(환특 1148 – 313))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재원 조달방식>

(단위: 억원)

’19 ’20 ’21 ’22 ’23 ’24 ’25 ’26 ’27 계

국비 32 153 150 159 177 185 98 　 　 954

지방비 32 390 460 487 541 568 298 　 　 2,776

원인자 1 25 25 27 30 32 16 　 　 156

계 65 568 635 673 748 785 412 　 　 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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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최근 급

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 중 하수처리

시설 확충이 시급.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관광지역의 이미지 유지를 위해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처
리시설의 현대화(지하화) 및 증설로 제주지역 관광의 관문인
제주공항 이용객에 쾌적성 제공 및 청정이미지 각인으로 관
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해당없음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해당없음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기존 하수처리장 내 시설 증설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민원 제
기 중이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중

② 지자체 협의 ㅇ 처리시설 확장 부지, 처리시설공법, 기존처리시설 연계방안 등 협의 연
도별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을 위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 필요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현대화사업이 지연되면 하수처리시설용량 부족 등으로 안정적
하수처리 어려움이 발생되고, 악취발생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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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여부

ㅇ 해당없음

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해당없음)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 해당사항 없음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 해당사항 없음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 해당사항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지원방안(‘18.10.24, 관계부처)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사업추진 강구

ㅇ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

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


